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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신 처 :서울지방조달청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

서울서초구반포대로 217 (반포동 520-3) 수 요 기 관 :02-3470-1362 02-3470-1544

전 화 :070-4056-8810 6756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40길 49-0 (서초
동)

F A X :0505-480-1817 담 당 :소순선

담 당 :윤순영 조 달 업 체 :02-2093-7400 02-6499-1339

7547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583, B동 1610호 (염
창동, 우림블루나인)

<후징수 > < EDI 요청분 >

분 할 납 품 요 구 서
선 고 지 번 호 : 지 급 방 법 :대지급

납 품 요 구 번 호 :12-23-8-09140-00 납 품 요 구 일 자 :2023/03/20

수 요 기 관 :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계 약 자 :(주)비츠코리아

수 요 기 관 번 호 :2148300596 대 표 자 명:임달혁

나라장터등록번호:6111429 등 록 번 호:

사 업 자 등록번 호 :2148300596 사 업 자 등 록 번 호:1058614725

문 서 번 호 :20230320 전 화 번 호:02-2093-7400

하자담보책임기간:1년간

위계약번호에의거해당계약자에게아래와같이 계약번호제00-22-6-2516-00호(2022.12.02) 로 조달청과

납품요구하였음을통보합니다. 귀사간에계약체결한수요물자에대해계약조건에따라

아래와같이납품해주시기바랍니다.

품 대 계 수 수 료 합 계 금 액 분 할 납 품 검 사 검 수

4,881,800 23,720 4,905,520 가능 서울특별시데이터센
터

서울특별시데이터센
터

사 업 명 : 물품매입요구서(리눅스/유닉스서버용백신솔루션구매)

순

번

옵션대
상품목
번호

물품
분류번호

물품
식별번호

품 명
단위

단 가 수 량 납품기한 검사면제
여부

중기간
경쟁
물품여부규 격 금 액 납품장소 인도조건

1 4323320523454735

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
호소프트웨어

조

697,400.0 7 2023/04/19

N N보안소프트웨어, 안랩,
AhnLab V3 Net for Linux
Server 3.6, 1~9Server

4,881,800서울시서초구(데이터센터) 납품장소도

수량합계 : 7 할인전금액합계: 4,881,800

※ 기 타 사 항 :

- 실수요부서 : 인터넷통신과
-담당자 : 우재욱
-전화번호 : 02-3470-1473
- 기타 :

하자담보책임기간비고:

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

직 인 생 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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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물품납품이후발생한제품하자, A/S불만등품질관련사항에대하여는나라장터 => 조달품질신문고에서전담하여처리합니다.
단, 납품이전(조달요청접수~계약이행시까지)과정에서발생한사항은계약부서(담당자성명/전화번호)에상담요청하시기바랍니다.
ㅁ 조달품질신문고이용방법
ㅇ나라장터(www.g2b.go.kr) 접속 => 조달청계약요청(중앙조달) => 조달품질관리=> 조달품질신문고

ㅇ조달품질신문고상담전화 : 1588-8128

★(필독!) 다음의불공정조달행위자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거래정지,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, 부당이득환수조치가있사오니유의하기바랍니다.

* 불공정조달행위 :①입찰ㆍ계약ㆍ납품검사등에위조ㆍ변조ㆍ거짓서류제출,②직접생산기준위반납품,③원산지거짓표시납품, ④수요기관등의사
전승인없이계약규격과다른제품납품, ⑤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(대리점등시중에계약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), ⑥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을거
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받은행위 (조달사업법제21조①항각호, 계약서에첨부된각계약조건위반)

** 【신고센터】조달청누리집>민원서비스> [불공정조달행위신고] / [조달가격신고] / [불법브로커신고]

※이납품요구는「(계약예규) 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제98조의4」에따른공정계약서약서에따릅니다.

※조달청에서는조달청계약서(납품요구서)로협약은행과의협의를통해계약금액의 80%까지대출해줄수있는「네트워크론」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.

※상세안내: 조달청홈페이지(www.pps.go.kr) >정보제공 >유동성지원, 기타문의는계약담당자에게하시기바랍니다.

※계약자가면세사업자인데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, 계약대금지급시부가가치세를정산하고지급하여야합니다.


